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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개정이유 주요내용

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 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

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 운행에 한 책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상자 등에 어린이통학버스 운 자를 추가하여 어린이통학버스

의 안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 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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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 법 일부개정법률

교통안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(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

차량은 제외한다) 운 자

제5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(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

외한다) 운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기록장치 장착에 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 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

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합한 운

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.

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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